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0. 5. 27.>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4조제2항 관련)

1.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자별 면허시험 과목

 가. 일반응시자·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철도 관련 업무 경력자·버스 운전 경력자
응시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노면전차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비고

 1. 철도 관련 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규정

을 포함한다.

 2.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철도 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버스 운전 경력자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나. 운전면허 소지자

소지면허 응시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1) 디젤차량 운전

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 고속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

능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 고속철도 운전 관련 규정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 숙

지

• 비상 시 조치 등
주)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 있어

야 한다.

2) 디젤차량 운전

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5. 27, 추가)

주)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

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5. 27. 추가)

주)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

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5. 27. 추가)

주)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

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3)　 제1종 전기차

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5. 27. 추가)
주)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5. 27. 추가)

주)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노면전차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준비점검



운전면허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5. 27. 추가)

주)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４）제2종 전기차

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5. 27. 추가)

주)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5. 27. 추가)

주)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5. 27. 추가)

주)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5) 철도장비 운전

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 숙

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노면전차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6) 노면전차 운전

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 숙

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제2종 • 철도 관련 법



전기차량

운전면허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비고: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

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증명서류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

음한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2.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철도 

관련 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나.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과목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3. 기능시험은 실제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다.


